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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참 )조

 제출년월일 1995, 2.

 제  출  자 ( )달세구청장 세무과

1 . 제안이유

o'95  년도시행  지방세감면조례중  종교단체의  의료업에  대한  감면내용을  국회에서 수정의결됨

 에  따라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 종교단체  의료업에  대한  감면사항을  수정하여 시행

 하기 .위항

2. 근거법령

0  지방세법 7  제 조  및 9제 조

3. 주요골자

0  종교단체  의료업에  대한 감면

·  과세기준일  현재  의료법에  의한  의료업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는  재산세 및

 종합토지세 (  면제 안 5 )제 조

4. ( ) 개정조례 안 :  따로 ,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  따로 .붙임

 대구광복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꼰

의안
95-5

번호



24 (  툰펴◎ - IH)언쏜뚠

 대근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제』조(종교단체의  의료업에  대한 )  감면 중 '  인구 100  만이상  시지역에서  과세기준일  현재의료법

f  의한  의료업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는  재산세와  종합토지세의 100  분의50(종합

 토지세는  과세표준액의 100  분의50)  을 . 경감한다 "  를 '  과세기준일  현재  의료법에  의한 의료업

 뎌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는  재산세  및  종합토지세를 . 면제한다 "  로 한다‥‥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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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칙이

 조례는  공포끈  날부터 . 시행한다

# # 쑈깐. . . . .# .

 신· 구조문대비표

 개  정 ( )안
 행현제

5 (  코 종교단체의  의료업에  대한 ) 감면 ‥‥ 걔 5 (  조 종교단체의  의료업에  대한 ) 감면 민

 법 3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설립된 종교

 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과세기준일 현(  단체 재단법인에 )  한한다 가 100인구 만이

 재  의료법에  의한  의료업에  직접 사용하 상  시지역에서  과세기준일  현재 의료법에

 는  부동산에  대하여는  재산세  및 종합토 의한  의료업에  직접  사용하는 부동산에

 지세를 . 면제한다 대하여는  재산세와  종합토지세의 100분의

50(  종합토지세는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

50)  을 . 경갇한다

 대구광역시 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 )안


